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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내적성장이나 (M&A)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의

를 달성하려고 한다. 기업이 내적 성장을 통해서도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독자

적인 힘만으로는 자본적•기술적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인수 합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의

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 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

해지고 생활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 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 성격상 더 이상 의 를 추구해서

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 부문을 분리 독립함으로써 효율적 경영 및

능률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정사업부문을 분리 독립하는 이와

같은 은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이나 채무마다 개별적인 권리이전절차나 채무

인수가 필요한 와는 달리 분할회사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나

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은 다각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주고, 경영위험을 제거해 주고, 경쟁관계

를 해소해 주고, 적자영업부문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이익집단의 대립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의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등의 효

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의 중요성이 우리 나라에서 인

식되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채산성 악화를 경험하게 된 기업이 구

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분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침

내 1998년 12월 과 에 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된 에서는 회사분할의 근거를 마련하여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할 수 있고,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중의 회사와

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함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개정된 에서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구조조정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을 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를 매우 간



단하게 하였으며, 기업들이 쉽게 기업분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분할제도의 원년을 맞이하여 는 일찍이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였던

선진국의 의 제도와 의 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 의 을 모색하고 있다.

는 의 가 집필하였다. 는 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의 박사, 박사, 익명의 논평자들,

의 장태평 과장, 최영록 서기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

구에 필요한 의 및 , 그리고 에 수고한 주임연구원과

연구조원, 그리고 을 맡아 준 출판팀의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

고 있다.

끝으로 의 내용은 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의 공식견해가 아

님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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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국제적인 투기자본의 활동으로 인해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구조화되었다는 외

부조건론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

의 내재적인 결함으로 인해 위기가 왔다는 내부결함론이 주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자원배분의 편중을 심화시켰고 외형위주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현재와 같은 국가경제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다수

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반

드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화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으

로서 꼭 필요한 일이다. 기업분할은 국내 및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

업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의 변화는 영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

니라 기업조직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으로는 기업내부조직의 변경, 기업인수•합병(M&A), 기업분할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기업은 내부조직의 변경을 통해서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기업

경영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발전을 이루려면 M&A나 기업분할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기업인수•합병은 내적 성장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룬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

할 때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자본적•기술적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 이를 단기간에 극복

하여 외적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M&A는 기업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

양하고 기존의 기업조직과 활동을 이어받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절감, 생산과 관

리의 효율화, 이윤극대화 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M&A는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일찍부터

확고하게 자리잡은 미국의 경우 이미 180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붐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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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생활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성능•고품질

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떤 사업의 경우 더 이상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사업부문을 분리 독립

함으로써 효율적 경영 및 능률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특정사업부문을 분리 독립하

는 기업조직의 개편을 기업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분할은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이나 채무마다 개별적인 권리이전절차나 채무인수가 필요한 영업양도와는 달리

분할회사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주주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간편한 방

법이다.

기업분할이 법제도로서 회사법의 영역에 나타난 것은 1966년 프랑스상사회사법이

최초이다. 그 후 1982년 각 회원국들의 회사법에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권

고하는 EC의 제6차 회사법지침(Sixth Council Directive)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영국은 회사법개정규칙을 통해 EC의 회사법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였으며,

1995년 독일은 기업재편법(Umw andlungsgesetz)을 제정하여 제123조에서 제173조까

지 기업의 분할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대부분의 유럽국

가들은 EC의 회사법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외국은 회사법 뿐 아니라 세법에서도 기업분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특례를 둠으로써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분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

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1998년에 들어와 상법과 세법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국제경쟁 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분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도 기업분

할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도 1998년 12월

상법과 세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일찍이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였던 선진국의 상법

상의 제도와 세법상의 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 기업분할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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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분할의 의의 기업분할의 대상 기업분할의 경제적인 기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업분할의 대표적인 유형인 프랑스 및 미국의 유형을 비교

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의 기업분할관련 회사법상의 제도 및 조세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우리 나

라의 개정전 상법과 세법상에서 기업분할을 할 때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기업분할제도의 도입내용을 상법과 세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7장

에서는 향후 우리 나라 기업분할제도의 보완책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

서는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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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및

1. 의

대량생산체제에 있어서 기업은 원가절감, 생산과 관리의 효율화, 기업의 사회적 정

치적 지위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왔다. M&A(합병 인수)는 내

적 성장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룬 기업이 자기기업의 설비나 시장을 더 확대하는

것 보다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단기간에 외적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그러

나 M&A를 통한 기업의 대형화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기업 자체적인 측면에서 많

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은 M&A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며 독과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뿐 아니라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M&A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자체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모의 비경제를 경험하는 기업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

지고 생활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고성능•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업내용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즉, 다각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상호 무관한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오히려 힘의 분산으로 인해 경

쟁에 뒤지게 되는 반면, 각 사업부문별로 분리하는 경우 경영의 독자성이 발휘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가치창출이 가능한 기업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분할을 함으로써 전문화•독립화•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업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격히 악화된 기업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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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 기업들은 업종추가나 생산능력의

확대 등 양적 팽창에 치중하였으나 이제는 기존사업의 업종을 축소하여 특정사업부문

을 전문화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분할(div is ion)의 일반적인 정의는 ‘특정회사(분할회사)의 영업이 수개의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문을 분리하여 기존 또는 신설의 수개회사(양수회

사)1)에 이전시키고 그 자신은 소멸하면서 분할회사의 기존주주들에게 양수회사의 주

식을 배분하는 현상’이다.

기업분할을 광의로 정의한다면 ‘기업의 영업 또는 재산을 분할하는 효과를 가져오

고 양도된 영업부문이 양도회사 또는 양도회사의 주주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기

업의 구조변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기업분할은 수개의 영업부문 중에

서 일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고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도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한 광의의 기업분할은 협의의 기업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화사의 설립과 영업양도, 그리고 우회적 기업분할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분할과 유사한 용어로 쓰이는 분할매각(s ale dives titures)은 광의의 기

업분할로 볼 수 없다. 분할매각은 자산, 생산라인, 자회사 등 회사의 일부를 분할한다

는 면에서는 광의의 기업분할과 유사하지만, 영업양도 후에는 양도된 영업부문이 양

도회사는 물론 양도회사의 주주와도 관계가 단절된다는 면에서 기업분할과 다르기 때

문이다.

2. 의

기업분할의 대상으로는 영업재산, 종업원과 임원, 부채 등이 있다. 첫째, 영업재산은

영업과 관련된 회사의 재산으로서 우선 부동산과 그 임차권을 들 수 있다. 회사소유

1) 수혜회사 또는 수익회사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자산을 양수하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양수

회사라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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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은 영업재산으로서 분할출자하면 되지만,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

는 부동산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분할출자될 수 있다. 또한 상호권과 영업권도

기업분할의 대상인 영업재산이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출판권 등의 무형재산권도 기업분할의 대상인 영업재산이다. 무형재산권은 존속기간

이 법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분할이 이 보호기간중에 이루어져야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상품과 원재료 및 비품도 기업분할의 대상인 영업재산에 해당

한다.

둘째, 종업원과 임원도 기업분할의 대상이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

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분할을 위해

서는 종업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소멸함과 동시

에 임원의 직무도 종료되므로 양수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다시 선임되지 않는

한 임원의 지위는 종료된다.

셋째, 분할회사의 부채도 기업분할의 대상이다.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영업양도와는

달리 기업분할에 있어서는 부채까지 포함된 회사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분할회사로부

터 양수회사로 이전된다.

3. 의 2)

기업분할은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거래는 아니다. 기업분할을 할 때에는 새로

운 주식을 발행하고, 또 이를 분배하고, 배당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비

용이 소요된다. 또한 기업분할로 인해 분리된 기업들이 분할 전에 누리던 규모의 경

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분할당

사회사(분할회사와 양수회사) 및 분할당사회사의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

이 기업분할로 인해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보다 더 커야만 기업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업분할의 경제적 효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2) 이윤영(1982), 정용호(1991), 한국상장협회(1995)를 주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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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각경영의 비효율성 제거

기업분할은 수개의 이질적인 사업을 분리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동일회

사내에 공존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다각경영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경우 원재료, 생산 및 판매방식, 거래선 등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

지 않는 상당히 이질적인 수개의 사업이 동일회사내에 병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

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업부문을 소유함에 따라 경영규모가 지나치게 비대

화되고 복잡해진다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상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급속한 환경변화

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의 분산을 초래하

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경쟁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은 회사를 분할하여 전업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이 독립된 단

일조직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기동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기업이 분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다각경

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IMF 경제위기 이후 경

기침체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각경영을 하기 보다

는 핵심역량과 관련이 적은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핵심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사업의

전문성을 살리려는 것이다.

나. 경영위험의 제거

기업분할은 연구개발부문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분리시킴으로써

경영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 소비

자의 기호 변화, 과학기술의 혁신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

여 기업은 신상품 또는 신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자본이 필

요하며 또 그만큼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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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비록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

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감과 동시에 신상품이나 신사업 개발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은 기업분할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기존의

사업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경영위험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다. 경쟁관계의 해소

기업분할은 기업간의 경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이용된다.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그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기업간의 합병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두 기업

이 합병하게 되면 합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부문까지도 합병하게

된다. 합병의 경우 최소단위가 기업 자체이고 기업의 일부분과의 합병은 법률상 인정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기업분할을 한 후 필요한 사업부문만을 합병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분할을 통해 전업화의 이익과 함께 합병의 효과인 규모의

이익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적자 영업부문의 분리

기업분할은 한 기업이 내부적으로 특정 사업부문의 적자를 다른 사업부문에 전가시

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회사내에 흑자 사업부문과 적자 사업부문이 병존할 때에

는 보통 경영의 중점이 흑자 사업부문에 기울어지게 되어 적자 사업부문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적자 사업부문이 흑자 사업부문의 부담이 되어 회사의 지

속적인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따라서 적자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는 타회사에 이관하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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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흑자 사업부문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경영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적자 사

업부문을 양수한 기업은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점유율이 증대되어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정책 수립이나 운영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적자 사업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독립채산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기업이 분할을 필요로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적자

영업부문을 분리하려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부문이 있으면 이를 분리시킴으로써 흑자사업부문에 부담을 주

지 않게 하고 독립경영을 통해 흑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마. 이익집단간의 대립관계의 해결

기업분할은 회사내의 주주, 임원, 종업원간에 대립관계가 심각하여 회사가 내분상태

에 처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열되어 원활한 사업활동을 저해하면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상호간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결국 회사를 해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대립되는 이해관계자 집단을 단위로 하여 회사를 분할하고 각

집단을 별개의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회사의 해산이라는 파국을 모면하는 한 방법

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업분할은 회사법의 이념 중 하나인 기업의 유지강화

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분할당사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제공

성공적인 기업분할은 분할기업 및 양수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이익을 가

져다 줄 수 있다. 기업분할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분할당사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주는 주식의 매매를 통해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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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기업분할을 통해 특정 제품을 새로운 기업의 것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제

품의 생산이나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분할기업 및 양수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대표적인 예가 영국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 )사의 기업분할이다3). ICI사는 1980년대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속

적인 판매부진, 복잡한 경영구조로 인한 비효율, 그리고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낮은 주

식의 시장가치로 인한 적대적 인수의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 신

ICI사와 Zeneca사로 분할하였다. 그 후 1993년 6월 Zeneca사의 기업재조직을 위해 13

억 파운드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분할당시 76억 파운드였던 ICI사의 시장가

치는 분할 후 두 회사의 시장가치를 합해 1994년 12월 현재 132억 파운드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주식은 Financial T imes Stock

Exchange 100 Index가 25% 상승하는 동안 57%나 상승했으며, 이들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주식의 매매를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사. 법률상의 규제에 대한 사전대비

기업분할은 현행법상에 명시된 규제의 적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매

년 발표하고 있는데,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

열회사간의 채무보증, 상호출자 등이 금지되며 개별법에 의해 방송사의 소유 금지, 투

자신탁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각종 규제에

의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기 전에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회사를 분할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업분할을 통해 실정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부문을 그렇지 않은 사업부문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기업은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축

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Geoffrey Owen and T revor Harrison(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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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이 분할계획을 발표하는 날 증권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얻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기업분할이 분할기업의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분

석하고 있다. 다음의 연구결과들은 기업분할이 분할기업의 주주에게 이익을 줄 것이

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Schipper & Smith(1983)는 1963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93건의 spin-

off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분할기업의 주식이 spin- off를 공시하기 하루

전날부터 공시일까지 이틀 동안에 2.84%의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초과수익의 크기는 분할회사의 규모에 대한 spin- off의 상대적인 크기와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te & Ow ers(1983)는 1963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에서 발생된 123건의 spin- off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분할기업의 주식이 Schipper & Smith의 결과보

다 다소 큰 3.3%의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초과수익의 크기는

분할회사의 규모에 대한 spin- off의 상대적인 크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Miles & Rosenfeld(1983)는 1963년부터 1980년까지 자발적으로 spin- off를 행한 55

개 기업을 대상으로 spin- off의 공시가 주주의 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

과 이들은 분할기업의 주식이 spin- off를 공시하기 하루 전부터 공시 당일까지 이틀간

에 걸쳐 1.24%의 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공시 다음 날에는 2.52%

의 높은 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소규모 기업분할보다는

대규모 기업분할의 경우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opeland, Lemgruber, & Mayers (1987)는 분할기업이 spin- off를 공시하는 날로부

터 이틀 동안 얻은 평균초과수익은 기업수가 적은 표본의 경우 2.49%, 기업수가 많은

표본의 경우 3.03%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그들은 spin- off를 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일의 평균초과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spin- off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pin- off를 공시만 하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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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행하지 않았던 표본기업을 제외한 결과 그들은 분할기업의 주식이 spin- off를 공

시하는 날에 5.02%의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S lovin, Sushka, & F erraro(1995)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이루어진 37건의 spin-

off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분할기업이 spin- off를 공시하는 날로부터 이틀 동안 1.32%

의 평균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분할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28개 기업들로 구성된 집단의 초과수익도 계산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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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1. 프랑스의

1966년의 프랑스 상사회사법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업

분할을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로 나누고 있다. 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

멸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 완전분할

1988년 개정된 프랑스 상사회사법에서는 완전분할을 신설분할과 분할합병을 구분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66년의 개정전 상사회사법에서는 완전분할을 순수한 분할인

지 합병과 동시에 일어나는 분할인지에 따라 신설분할과 분할합병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1) 신설분할

신설분할은 분할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여 그 재산을 이전하고 청산절

차 없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4).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 1]과 같다. X사업부와 Y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하고

있는 A회사가 B회사와 C회사를 신설한 후에 X사업부는 B회사에, Y사업부는 C회사

에 이전시키고 자신은 소멸하는 것이다.

신설분할은 완전한 형태의 기업분할이며 거대기업이 영업부문별로 해체되어 독자적

으로 존속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4) 프랑스 1966년 상사회사법 제37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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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 할 회 사(A회사)

X 사업부 Y 사업부 (소멸)

재산의 이전 재산의 이전

X 사업부 Y 사업부

B회사 C회사
신설회사 신설회사

2) 분할합병

분할합병( fusion- scis s ion)은 분할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부문으로 분할한 후 다

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합병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나누어진다.

분할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부문으로 분할된 다음에 분할된 사업부문을 각각 기

존의 두 개 이상의 회사에 흡수시키는 경우를 흡수분할합병이라고 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사업부와 B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하고 있는 A회사는 X사업부를 기존의 B회사에, Y사업부를 기존의 C회사에

출자한 후에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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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회사(A 회사)

X 사업부 Y 사업부 (소멸)

분리 분리

X 사업부 Y 사업부

합병 합병

X 사업부 Y 사업부

B회사 C회사
기존회사 기존회사

기업분할을 통해 분할회사에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사업부문과 두 개 이상의 기존

회사가 출자한 사업부문을 각각 합하여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신설분할

합병이라고 한다.

[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사업부와 Y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하고 있는 A회사

는 X사업부와 Y사업부로 분리된 후에 소멸하고, X사업부는 B회사가 출자한 다른 X

사업부와, Y사업부는 C회사가 출자한 다른 Y사업부와 각각 합병하여 D회사와 E회사

를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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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 할 회 사(A회사)

X 사업부 Y 사업부 (소멸)

분리 분리

X 사업부 Y 사업부
출자 출자

X 사업부 합병 합병 Y 사업부

D회사 출자 출자 E회사
신설회사 신설회사

X 사업부 Y 사업부

전재산출자 전재산출자

(소멸) X 사업부 Y 사업부 (소멸)

B회사 C회사
기존회사 기존회사

나. 불완전분할

불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특정 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출

자한 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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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 4]와 같다. A사업부와 B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A회사

는 Y 사업부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인 B회사에 출자한 후에도 존속한다.

이러한 형태의 분할은 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기업분할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형태의 기업분할이 가장 흔하며, 기업분할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상사회사법은 이와 같은 형태의 분할도 기업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4]

분 할 회 사(A회사)

X 사업부 Y 사업부 (존속)

분리

Y 사업부

출자

Y 사업부

B회사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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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미국의 회사법은 기업분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내국세입

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에서는 ‘세법’이라 함)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법 제301조에서는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증권, 또는 기타자산을 분배하면 이를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분할에 있어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세법의 다른 조항5)에 의해 기업분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을 분할하는 기법으로는 spin- off, split- off, split- up

등이 있다.

가. Spin- off

Spin- off는 분할회사가 신설법인인 자회사에 그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당해 자회사

의 주식과 교환으로 이전하고 그 주식을 모회사인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모회사인 분할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소

유하게 된다.

이를 [ 5]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회사인 A회사가 B회사를 신설한 후에

특정영업부문을 B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A회사

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 경우 A회사는 취득한 B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주

주들에게 그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기 때문에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A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식과 B회사의 주식을 동시에 소

유하게 된다.

5)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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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pin- off

분 할 회 사(A회사)

B사 주식
(존속) X 사업부 Y 사업부 A사 주주

현물출자 B사 주식

Y 사업부

자회사(B회사)
신설회사

나. Split- off

Split- off는 분할회사가 신설법인인 자회사에 그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당해 자회사

의 주식과 교환으로 이전하고 그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회사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과 교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 6]과 같다. 분할회사인 A회사가 B회사를 신설한 후에

특정영업부문을 B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A회사

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Split- off의 경우 spin- off와 달리 A회사는 취득한 B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A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교환하

여 분배한다. A회사는 자신의 주주들로부터 환수하는 자기주식을 일정기간내에 소각

하게 되며, 이에 따라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A회사는 Y사업을 더 이상하지 운영하지 않게 되고 X사업만을 운영하는 대신

에 B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A회사의 주식만큼 감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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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plit- off

분할회사(A회사)

B사 주식

(존속) X 사업부 Y 사업부 A사 주주

A사 주식

현물출자 B사 주식

Y 사업부

자회사(B회사)
신설회사

다. Split- up

Split- up은 분할회사가 그 전재산을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

회사에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

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그 자신은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 7]과 같다. 분할회사인 A회사는 전재산을 출자하여 B

회사와 C회사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B회사와 C회사에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한

다. 그리고 취득한 B회사와 C회사의 주식을 A회사는 자신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그

자신은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A회사의 주주들은 보유주식인 A회사 주식을 전부

반환하고 B회사와 C회사의 주식을 분배받거나 A회사의 청산후에 잔여재산분배의 방

법으로 B회사와 C회사의 주식을 분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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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plit- up

분할회사(A회사)

B사 C사 주식

(소멸) X 사업부 Y 사업부 A사 주주

A사 주식

현물 B사 현물 C사
출자 주식 출자 주식

X 사업부 Y 사업부

자회사(B회사) 자회사(C회사)
기존회사 또는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 신설회사

3. 의

기업분할의 유형에 있어서 미국식의 유형과 프랑스식의 유형6)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미국식의 유형인 spin- off와 split- off는 분할후에도 분할회사가

존속한다는 면에서 프랑스식의 불완전분할과 유사하다. 다만 spin- off와 split- off는 분

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분할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회사의 주식과 교환하

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반면, 프랑스식의 불완전분할은 이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다.

미국식의 유형인 split- up은 분할후에 분할회사가 소멸된다는 면에서 프랑스식의 완

전분할과 유사하다. 다만 프랑스식의 유형인 완전분할은 자산을 인수한 기업이 신설

회사인지 기존회사인지에 따라 신설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는 반면, 미국식의 유

형인 split- up은 이에 대한 구분이 없다.

6) 여기서 미국식의 유형과 비교한 프랑스식의 유형은 1966년의 상사회사법에 의한 구분임.

- 21 -



미국식의 유형과 프랑스식의 유형은 각각 장점이 있다. 프랑스식 유형은 양수기업

의 형태를 더 자세히 나타내어 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고, 미국식 유형은 분할회사

주주와 분할회사 및 양수회사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어 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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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1. 7)

가. 회사법

미국의 경우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회사법상에 기업분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나. 세법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에서는 세법이라 함) 제301조에서는 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증권, 또는 기타자산을 분배하면 이를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보

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분할에 있어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세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기업분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

하지 않는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미국의 세법 제368조에서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기업

의 재조직(tax- free reorganization)을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상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A 형)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B 형)

다른 회사 재산의 취득(C 형)

다른 회사에 대한 자산의 이전(D 형)

자본의 재구성(E 형)

실체내의 변경, 회사조직의 형태, 장소 등의 변경(F 형)

파산재조직(G 형)

7) Eli F ink, Mergers and Acquisit ions : United States of America, IBFD, 1995을 요약 정

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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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은 이 중에서 D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법인 또는 그 주주 또는 양자가 양수법인을 지배하는 기업

의 재조직을 말한다.

다음에 설명할 spin- off는 split- off, split- up과 함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기

업을 분할하는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분할은 조세회피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o 분할회사와 자회사(기존 회사의 경우)는 적어도 5년 동안 거래나 사업에 실질적

으로 참여해 왔어야 한다.

o 분할회사와 자회사(기존 회사의 경우)의 발행주식의 80% 이상이 과거 5년 이내

의 과세거래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o 분할회사나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경우에 그 주식은

과거 5년 이내의 구매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o 자회사 주식의 80% 이상은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은 전부 배분되어야 한다.

o 주식의 분배는 주주들의 기존 지주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o 주식의 분배는 소득과 이윤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1) 직접세

법인에 대한 과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에는 어떠한 소득의 변동도 생기

지않는 것으로 간주한다(세법 제355조, 제361조), 신설회사에 양도된 자산의 가치는

분할회사가 소유할 때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세법 제362조). 그러나 양도

된 부채의 추정액이 양도자산의 과세가액(tax bas is)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분할

회사의 이득이 된다(세법 제357조).

- 24 -



비과세적립금의 처리

미국세법에는 비과세적립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과세손실(tax los ses )에 대한 처리

신설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회사의 모든 순경영손실과 다른 과세의무는 분할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 자회사의 지분이 분배되는 경우 각 회사

의 과세의무는 그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특별과세신고의무

비과세 기업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IRS의 허가를 받기 위해 늦어도 기업분할을

하는 날까지 양도자산의 가액과 성격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조세회피방지규정

비과세 기업분할의 조건은 비과세합병의 조건보다 더 엄격하다. 세법 제355조의 엄

격한 조건은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주에 대한 과세

주주에게 배분되는 자회사의 주식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세법 제355조). 그러

나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이 주주에게 배분되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배분받은 자산의 시장가치 중에서 적은 쪽만큼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한다(세

법 제356조). 주주가 모회사의 주식 또는 자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때 신주식의 과세목

적상의 가치는 구주식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세법 제358조).

2) 간접세

부가가치세(VAT )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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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개인의 재산이 공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때는 연방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

나 상당수의 주정부는 개인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소매가격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3

8% 사이의 세율로 판매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양도세

분할회사가 자회사에 양도하는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욕시와 뉴욕주의 경우와 같이 몇몇 행정구역에서는 부

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차익이나 시장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다.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뉴욕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뉴욕의 부동산을 소유한 회

사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한다.

등록세, 양도세, 인지세

연방정부는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등록세, 양도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

는다.

2. 프랑스8)

가. 상사회사법

1966년 프랑스의 상사회사법은 기업분할을 최초로 입법화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합

병에 관한 법률 및 법령 규정을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EC의 제6차 회사법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해 1988년 개정되었다.

1) 분할계획

분할계획서는 반드시 기업분할에 관련된 회사의 이사회 또는 경영자에 의해서 작성

8) Yves Long, Mergers and Acquisit ions : F rance, IBFD, 1995을 요약 정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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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분할계획서의 내용은 합병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거래에 관련된 회

사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명된 분할계획서의 사본은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아울러 상사법원서기국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업의 부채가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회사들간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어야만 한다.

2) 특별 재무제표 및 보고서

법 제377조 및 제382조에 의해 분할회사가 유한책임회사(SARL)이거나 주식회사

(joint- s tock company)인 경우 양도된 자산의 가치와 기존 또는 신설 회사에 의해 발

행된 신주의 가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주식의 교환비율이 공정한지에 대하여 검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상사법원장이 한 명 이상의 분할감사인을 지명한다. 그러나 기

업분할이 단지 분할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인계받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의해 실시

되고 각각의 신설된 회사의 주식이 분할기업의 주주 또는 사원들에게 구회사의 주식

자본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분된다면 주식의 교환비율이 공정한지의 여부

를 검증한 두번째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분할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

병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이사회가 보고서를 작성해

야 한다.

3) 승인

법 제372(2)조 및 제382조에 의해 기업분할에 대한 주주의 승인은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인정된다. 이는 합병의 경우와 동

일하다9).

법 제383조에 따르면 한 회사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들로 분할되고 신설회사에 대해

별다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기업의 정관안은 분할기업의 주주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신설회사의 주주들의 승인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9) 예를 들면 무한책임조합(SNC)의 경우 사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합자회사(SCS)의 경우 무

한책임사원의 만장일치와 유한책임사원의 총 인원 및 자본의 과반수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의 경우(SARL) 주주의 4분 3에 의해, 주식회사의 경우(SA) 특정한 정족수 조건하에서 주주

에 의해 행사된 의결권의 3분의 2에 의해 분할계획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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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4) 소수주주의 보호

기업분할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프랑스 상법과 판례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주주총

회에서 다수에 의해 권리가 남용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보

장되고 있다.

프랑스 증권거래소 규정 제5- 5- 5조에 의거하여 상장회사를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

인은 반드시 계획된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소에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소수주주들에게

주식매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와 공동으

로 조사해야만 한다.

5) 채권자의 보호

법 제386조에 따르면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처분은 합병과 기업분할 양자에

대해 똑같이 적용된다.

6) 상장기업에 대한 추가 요구조건

기업분할에 관련된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조건이 충족되

어야만 한다(관보에의 공시).

나. 세법

프랑스 국내법에서 기업분할은 한 회사가 여러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에 그 자산

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이전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여러 회사에 분배하

는 것이다. 기업의 분할이라는 형태로 자산을 이전하는 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식

을 할당받으며, 할당받는 주식의 명목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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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세

법인에 대한 직접세

기업합병에 적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세법이 기업분할에도 적용된다. 다음의 요

건을 갖추어 경제재정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ㅇ 분할회사는 적어도 두 개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분할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전재산을 출자해야 한다.

ㅇ 출자의 대가로 분할회사가 인수한 주식은 2년 이내에 주주들에게 교부되어야 한

다.

경제재정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법인세

가 비과세된다.

ㅇ 분할회사는 적어도 두 개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각 자회사는 적어도 한 개의 사업부문을 양수하여야 한다.

ㅇ 분할회사의 주주는 지분에 비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배분받고 그 주식을 적어

도 5년동안 소유하여야 한다.

경제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분할은 청산으로 간주하여 분할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분할에 대해서 법인소득과 배

당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적립금의 처리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과세적립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과세손실(tax los ses )에 대한 처리

분할기업의 과세손실은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경제재

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승계가 가능하다.

특별과세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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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221조에 의해 사업의 중단을 선언해야 하고, 기업분할일까지 발생하는 소득

에 관한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w ages)과 봉급(salaries )을 밝혀야 한

다.

조세회피방지규정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경제재정부 당국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로는 잘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에 대한 과세

기업분할을 인가받지 못한 경우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자회사 주식은 과세

대상이다. 분배받은 주식의 가액 중 주주가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

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기업분할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고 주주가 동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발생시키는 때에만 과세한다.

2) 간접세

부가가치세

EU내에서 부가가치세의 조화의 결과로서 프랑스 국내법이 변함에 따라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할회사의 전체 자산이 양수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분할회사와 양수회사가 부

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사실상 과세가능한 활동을 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등록세, 양도세, 인지세

기업분할을 인가받은 경우 단일세율(1,220 Ffrs .)의 등록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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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가. 기업재편법

1994년 10월 28일 개정되어 1995년 1월 1일 발효된 독일의 기업재편법

(Umw andlungsgesetz: Umw G)은 기업의 조직변경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규정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과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조직변경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제123조에서 제173조까지 기업의 분할에 관하여 특정한 회사법 규

칙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분할은 기업재편의 한 방편으로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동법 제12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기업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ufspaltung(해체분할)

분할회사는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여러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즉, 분할회사는 2개 이상의 기존 회사 또는 2개 이상의 신설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분

할하여 양도하며, 분할회사의 주주들은 그들의 주식을 포기하고 기존 또는 신설회사

의 신주를 취득한다(기업재편법 제123(1)조). 이와 같은 Aufspaltung은 미국의

split- up과 유사하다.

Abspaltung(계열분할)

분할회사는 자신의 자산을 하나 혹은 여러 부분을 분할할 수 있다. 즉, 분할회사는

하나 이상의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며, 분할회사의 주

주들은 양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기업재편법 제123(2)조). Abspaltung은

Aufspaltung와 달리 분할회사가 분할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이와 같은 Abspaltung은

미국의 spin- off와 유사하다.

10) Felix Wurm and Heinz- Klaus Kroppen, Merger and Acquisitions : Germany, IBFD, 1996

을 요약 정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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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gliederung(종속분할)

분할회사는 법인의 자산을 하나 또는 여러 부분을 분할할 수 있다. 즉, 분할회사는

하나 이상의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며, 그 대가로 분할

회사는 인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기업재편법 제123(3)조). Ausgliederung은 분할회

사가 분할후에도 존속한다는 면에서는 Abspaltung과 같지만, 자산을 인수받은 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한다는 면에서는 Abspaltung과 다르다. 이와 같은

Ausgliederung은 미국의 split- off와 유사하다.

1)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일반적으로 기업재편법 제125조는 합병에 관한 규정(기업재편법 제2조 제120조)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균형분할

동법에 의하면 분할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주식의 불균형 양도에 동의할 경우 인수

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들의 본래 지분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고서

도 기업분할을 실시할 수 있다(기업재편법 제128조). 이 규정은 주주 집단과 일가친척

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동법은 그러한 점에서 불완전하다. 일례로

동법은 인수회사의 주식의 불균형 양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분할회사의 기존 주

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분할계획서/계약서

기업분할은 양수회사에 회사 자산의 일부만을 양도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므로 어

떤 자산이 어느 기업에 양도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

지에서 분할회사의 대표자들(이사회)은 양도되는 자산이 개별적으로 확인된 분할계획

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기업재편법 제126(1)조 제9항).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회사

의 대차대조표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s plit- up에 관한 계획서에 포함되

지 않은 자산은 특별한 규칙에 따라 양수회사에 배분된다(기업재편법 제131(3)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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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spin- off 또는 split- off의 경우 그러한 자산은 분할회사에 의해 보유된다. 그 밖

에 계획서/계약서는 합병 계약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11)를 포함하고 있어

야 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기업재편법 제13(3)조와 관련하여 제125조).

주주총회

기업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할당사회사(분할기업 또는 인수기업)의 주주들

이 주주총회에서 최소한 의결권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결의안을 승인해야만 한다

(기업재편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제125조). 이 결의안은 반드시 공증되어야 한다.

소수주주

기업분할시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는 합병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2).

특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주주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split- off의 경우를 제

외하면 특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검토될 수 있다(기업재편법 제125조, 제15조 및 제305

조). 또한 소수주주들은 합병에 대해 적용되는 공시 조건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채권자의 보호

기업분할에 있어 채권자 보호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은 기업분할에 참여한 모든

회사들로 하여금 분할기업의 부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기업재

편법 제133(1)조). 그러나 만약 부채가 기업분할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

사에 양도되지 않았다면, 5년 후에는 그 부채에 대한 양수회사의 책임은 소멸된다. 부

11) 계획서/계약서에는 관여된 회사명 및 소재지, 분할기업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전체로 하여

인수기업 주식과의 교환으로 양도하는 것에 관한 합의서, 주식의 교환비율 및 추가교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인수기업 주식의 양수에 관련된 세목, 교환된 주식의 배당에 대한 권리

의 취득일, 기업분할의 효력발생일, 인수기업이 주주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리, 경영자•이

사•감사 등에 대한 특혜, 기업분할이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및 그들과 관련된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2) 주주들은 분할기업의 주식을 포기하고 인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가 기존 권리의 가

치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기업에 대해 현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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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양도받은(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

한 규칙을 적용받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기업재편법 제22조와 관

련하여 제125조).

종업원

기업분할시 사업의 일부를 취득한 회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고용계약하에서

발생된 의무 전부를 떠맡게 된다(민법전 제613a조). 사업재편법 제323(1)조는 고용계

약기간과 관련된 종업원의 신분이 2년 동안은 기업분할에 의해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분할의 결과로 종업원의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촉

발하는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기업분할의 결과로서 생긴 회사의 규

모 때문에) 기업분할 이전에 제정된 종업원 참여에 관한 규칙이 기업분할 이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된다(기업재편법 제325(1)조). 그러나 기업분할 이전에 적용할 수

있었던 규칙은 기업분할 이후 회사의 종업원수가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

되는 최소인원의 25% 이하로 줄어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제표

원칙적으로 합병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이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분할회사

분할회사는 상사서기국에 기업분할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기 전 8개월 이내에 반드

시 대차대조표(완성형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연간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에

관련된 모든 규정은 완성형 대차대조표에도 적용된다. 세법과는 달리 상법에서는 양

도된 자산이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없다. 비록 양도가 단 하나

의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할에 참여한 회사는 어떤 자산과 부채가 인수기

업에 양도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spin- off의 경우 양도된 자산의 가치는 분할회사에 의해서 수취된 대가를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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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양도로 인해 발생된 순손실은 분할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다.

보통 이러한 순손실은 적립금에서 공제된다. 현존하는 적립금이 순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분할회사는 정상 자본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반면 양도된 자산의 가

치가 수취한 대가보다 낮다면 분할기업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증가분은 자본적립금으로 기장되어야 한다.

) 양수기업

양수기업이 기존 회사이고 기업분할시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특별 대차대조표를 작

성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인수는 양도가 이루어진 해에 정상 사업거래로 기장된다.

양수기업이 회사분할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 설립된 경우에 한하여 양수기업은 반드시

공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만 한다. 양수기업은 양도된 자산을 장부가치나 취득원가

중 하나로 기록할 수 있다(기업재편법 제24조). 만약 양수기업이 차환 장부가치를 선

택한다면 자산의 장부가치와 주식자본 증가분의 액면가격 사이의 양(+)의 차액은 자

본적립금으로 기장되어야 한다(상법전 제272(2)조 제1항). 반면 음(- )의 차액은 분할손

실로 기장된다. 양수기업이 획득한 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기로 한 경우 취득원가

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격 또는 공정한 시장가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주식의 액

면가격과 획득한 자산에 대해 선택한 가치 사이의 차액은 자본적립금으로 기장되어야

한다.

) 연대책임

앞서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분할에 참여한 회사들

은 기업분할 이전에 발생된 모든 부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업분할시 부

채가 다른 회사에 할당되었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을 지는 각 회사들이 대차대조표상에

모든 부채의 총액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한 요구조건은 과

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몇몇 회사들에게 부담을 주며 그렇지 않으면 실행가능한 기업

분할을 위축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채를 전부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기

록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각 회사는 기업분할시 각자에게 할당된 부채를 제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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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한다. 상법전 제251조에 따라 회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금액은 주석

으로, 즉 과세대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시 항목으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

나. 기업재편세법

1995년 1월 1일 독일의 기업재편법과 동시에 발효된 기업재편세법(Umw andlung-

s steuergesetz: Umw StG)은 비과세 기업분할에 관하여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과거에는 세제당국에 의해 공표된 조례에 의해서만 비과세 기업분할이 가능하였다.

1) 직접세

분할회사에 대한 과세

분할회사는 자회사로 양도되는 자산을 장부가치, 시장가치, 중간가치 중에서 무엇으

로 기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기업재편세법 제15(1)조, 제11(1)조). 그러나 장부가

치의 이용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o 은닉 적립금이 차후에 자회사에 과세될 것이 확실한 경우

o 자산의 양도에 대해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거나 대가 총액이 자회사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물론 이러한 선택권은 기업분할로 인해 양도된 자산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Abspaltung(spin- off) 거래의 경우 분할회사에 의해 보유된 자산은 계속해서 장부가치

로 기입된다.

장부가치를 계속 이용하려면 양도된 자산이 일부 사업13)을 구성해야 하며

Abspaltung(spin- off) 거래의 경우 분할기업에 의해 보유된 자산 역시 일부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기업재편세법 제15(1)조).

이러한 필요조건 때문에 단일 자산 또는 몇몇 자산의 양도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산은 양도된 자산이 일부 사업을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결

13) 일부 사업은 그 밖의 사업으로부터 얼마간 독립성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도 생존가능한 별

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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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참작된다.

원칙적으로 조합지분 또는 법인주식의 100% 보유도 일부 사업으로 간주된다(기업

재편세법 제15(1)조). 그러나 그것이 기업분할전 3년 이내에 일부 사업을 구성하지 않

는 자산의 취득을 통해 확대된 것일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기업

재편세법 제15(3)조).

기업분할 후 제3자에 대한 매출이 실현되거나 계획된 경우 조작된 이득의 차환은

불가능하다. 이는 기업분할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기업재편세법 제15(3)조).

자회사에 대한 과세

자회사에 의해 인수된 자산 및 부채의 가치는 분할회사의 양도 대차대조표상에 나

타난 가치와 동일하다. 자회사는 감가상각, 상각 및 양도자산의 다른 과세특성에 대하

여 분할회사의 과세지위를 인계받는다.

분할회사의 보통주는 과세목적상 자산의 시장가치에 비례하여 Aufspaltung

(split- up) 거래의 경우 자회사에 배분되며, Abspaltung(spin- off) 거래의 경우에는 분

할회사 및 자회사에 배분된다. 또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 및 거래세 과세목적으로

자산의 시장가치에 비례하여 자회사들간에 또는 분할회사와 자회사간에 배분된다(기

업재편세법 제15(4)조).

주주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시 주주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분할회

사의 주식은 장부가치 또는 취득비용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고 자회사의 주식은 그와

동일한 가치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기업재편세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제

15(1)조). Aufspaltung(split- up) 거래에서 분할회사 주식의 취득비용은 양도된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둘 이상의 자회사로부터 인수한 주식에 할당되어야 한다.

25%를 초과하는 분할회사의 주식소유권이 Aufspaltung(split- up) 거래의 결과로서

자회사 주식에 대한 25% 미만의 소유권으로 전환된다면 지분은 여전히 25%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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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기업재편세법 제13(2)조와 관련하여 제15(1)조). 주식의 25% 또

는 그 미만에 대한 소유권이 25%를 초과하는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주식은

기업분할을 통해 시장가치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한다(기업재편세법 제13(2)조(2항)와

관련하여 기업재편세법 제15(1)조).

2) 간접세

부가가치세

기업분할은 사업 또는 일부 사업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본세

1992년 1월 1일을 기하여 자본세는 폐지되었다.

부동산양도세

기업분할을 통해 부동산이 신설회사에 양도된 경우 대가의 가치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가는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과 이전된 부채

의 가치로 구성된다.

4. 의

프랑스의 상사회사법과 독일의 사업재편법은 기업분할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

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회사법에 기업분할에 관한 명문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세 국가 모두 기업분할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

다.

주요국의 기업분할관련 과세제도는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할회사에 대

한 과세규정을 보면, 세 국가 모두 분할회사에 대해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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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에 대해 비과세한다. 독

일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회사가 자회사로 양도되는 자산을 장부가치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과세한다.

주주에 대한 과세규정을 보면, 세 국가 모두 주주에게 배분되는 자회사의 주식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 프랑스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분할의 경우 주주

에게 배분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비과세한다. 독일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

회사의 주식은 장부가치로 매각된 것으로 보고 자회사의 주식은 그와 동일한 가치로

취득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간접세의 부과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독

일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미국의 경우만 해당하는데, 연방판매세가 부과되

지 않는 반면 상당수의 주정부는 개인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소매가격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3 8% 사이의 세율로 판매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양도세는 독일의 경우 양도금액

의 2%가 부과되며,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나 일부 주에서는 과세한

다. 등록세는 프랑스에서 1,220 Ffrs .의 단일세율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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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1998년 12월에 상법과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상법뿐 아니라 세법에도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전 상법과 세법에도 기업분

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

그리고 우회적 기업분할이 그것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의 경우와 우회

적 기업분할의 경우 각각 그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에 의한 의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이란 사업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사업양수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 받아 그 주식을 주주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업양도법인인 모회

사가 직접 투자주식으로 보유하는 조직변경을 말한다.

자회사의 설립도 기업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양도된

영업부문은 분할회사 주주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분할출자를 받은 인수

회사의 신주가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므로 분할후에도 분할출자된 영업부문이

분할회사 주주들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기업분할과 다른 점이다. 이 외에도 현물출자

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의 경우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반면, 기업분할은 부채까지 포

함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 자회사 설립의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타회사에 양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74조). 이와 같은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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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

법을 명시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2) 주식매수청구

영업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자기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을 매수가액으로 한다. 또한 이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때

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72조의 2).

3) 영업양도신고

주권상장법인이 영업의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도 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부

채액이 다음에 해당하면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첫째, 양수도 부문의 자산액이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둘째, 양수도 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셋째,

양수도 부문의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

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8).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 당사회사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첫째, 다른 회사의 발

행주식총수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둘째,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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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12조).

5) 현물출자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이 정관에 규정되

어 있지 않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사는 위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위의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에 불복

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

나.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과세문제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 개정전 세법상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하였다.

1) 모회사(양도법인)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양도법

인의 법인소득이 실현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이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

성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2조에 의해 양도법인은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16%,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28%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

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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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도차익상당액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

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첫째,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모

회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모회사는 자

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99%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 셋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모회사

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

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넷째,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모회사가 당해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나) 특별부가세

양도자산이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자산일 경우 양도법인

은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법인은 그 자산이 미등기 양도토지일 경우 세율

40%의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20%의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59조의 4).

그러나 사업양도(합병과 사업양수를 포함함)를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구조조정계획

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9).

다) 부가가치세

양도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

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

14) 모기업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이 99%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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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승계시키는 영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라) 저가 양도시 과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만일 양수법인이 양도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반면 양수법인이 양도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정상가액과 양

도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자회사(양수법인)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자회사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식교환방식에 의하여

기업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법인세 등을 계속하여 이연받을 수 있다.

가) 등록세 취득세

자회사의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감면규제

법 제113조, 제114조)

나) 농특세 교육세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의 10%가 농특세로 과세되며, 등록세의 20%가

교육세로 과세된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3. 양도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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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양도법인에 주식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손

익이 발생된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식양도차익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개

인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기타 주식

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가 과세되며 특정주식 등의 경우

는 30- 50% 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

세된다.

나) 주식평가익에 대한 과세

양수도후 주식평가익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시까지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과세를 유

보한다.

2.

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영업부문은 분할회사 주주들의 지

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분할출자를 받은 양수회사의 신주가 분할회사의 주주들

에게 귀속되어 분할출자된 영업부문과 주주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업분할과

는 큰 차이가 있다. 기업분할에 보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우회적 기업분

할15)이 있다.

우회적 기업분할은 2개 이상의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각 영업부문을 분리

하여 수개의 신설회사에 각 영업부문을 양도하고 해산결의를 한다. 그 다음 분할회사

는 청산을 위해 잔여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주들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후 청산사무를 종결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회적 기업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분할회사가 주주들에게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신설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므로 지

15) 우회적 기업분할이라는 용어는 한국상장기업협의회(1995)에서 처음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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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할회사의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기업분할과는 차이가 있다.

가. 우회적 기업분할의 절차

1) 회사의 신설 및 영업양도

분할회사는 수개회사를 신설하고 각 영업부문을 영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통해 이

전하고, 신설회사의 전주식을 취득한다.

2) 회사의 해산 및 청산

분할회사는 해산결의를 하고 주주들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뒤 다음과 같이

청산사무를 종결하고 소멸한다.

가) 해산에 관한 주총특별결의

해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18조).

나)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

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228조).

다) 청산인의 결정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

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요

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531조).

라) 청산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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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그리고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상법 제532조).

마) 청산인의 재산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지체없이 이

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533조).

바)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2개월 이

상)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

용을 2회이상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535조).

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

청산인은 신고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

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

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6조, 537조).

아) 잔여재산의 주주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회

사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배분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상법 제538조, 제344조).

자)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

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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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조, 제541조).

차)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주주총회 승인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42조, 제264조).

나. 우회적 기업분할과 관련된 과세문제

우회적 기업분할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 발생하는 과세문제

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분할회사는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분할회사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

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법인이 해산한 후 최종사업연도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

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는 미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

무를 진다.

2) 잔여재산분배로 인한 배당소득세

분할회사의 청산으로 인해 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자산의 분

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초 그 주식 및 출자 또는 지분 등을 취

득한 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주주단계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7조).

개인주주의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해 법인

이 비상장법인이거나 당해 주주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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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률에 의해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가 된다.

법인주주의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없으며 의제배당금액은 잔여재

산분배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일반소득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된

다. 배당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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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1. 의

급변하는 국제경쟁 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업

분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상법과 세법에 기업분할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기업분할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분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 2)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분할

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으며, 회사는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나.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상법 제530조의 3)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

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

우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인정된다.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통지와 공

고에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

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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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추

가하여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한 회사의 설립(상법 제530조의 4)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의 신규설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

로도 설립할 수 있다. 분할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하

는 회사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설되는 회사

의 창립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

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상법 제530조의 5)

1)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나)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다)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

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사항

마)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바)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아)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하는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자)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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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2)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나) 자본감소의 방법

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바)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마. 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상법 제530조의 6)

1)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

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마)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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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 회사에서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자) 분할합병을 한 날

차)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카)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

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나)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다)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라)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마)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하는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바)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아)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

별 주식의 수

자)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차) 각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카)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타) 각 회사에서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파) 분할합병을 할 날

바.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상법 제530조의 7)

1)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을 주주총회

의 회일의 2주간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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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다) 분할합병의 경우의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대차대조표

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간전

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분할합병계약서

나)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사.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상법 제530조의 8)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영

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

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아.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상법 제530조의 9)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

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분할계획서 또

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

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

는 분할합병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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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상법 제530조의 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

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차. 준용규정(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다음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합병의 효력발생(상법 제234조)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

점 소유지에서 2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2) 준용규정(상법 제237조)

상법 제176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3) 합병무효의 등기(상법 제238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상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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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무효로 한 계열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

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

임이 있다.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이 경우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5) 준용규정(상법 제240조)

상법 제186조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6)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 2)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후 1주의 금액은 100원 미

만으로 하지 못한다.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7) 주식병합의 절차(상법 제440조, 제441조)

주식을 합병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권자에 대하여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합병은 앞의 기간이 만료한때에 그 효력이 생긴

다. 그러나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8) 신주권의 교부(상법 제442조)

주식을 합병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

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

을 청구자에게 교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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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주의 처리(상법 제443조, 제444조)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

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규

정은 무기명식의 주권으로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없는 것에 준용한다.

10)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상법 제526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상법 제232조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후,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제443

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다.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11)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상법 제527조)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위원16)은 상법 제232조의 절차의 종

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443조의 처분을 한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상법 제308조 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

316조 제2항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12) 합병의 등기(상법 제528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상법 제526조의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

16) 다만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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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

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

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

야 한다.

13)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정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

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소는 상법 제528

조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카. 준용규정(상법 제530조의 11 제2항)

합병에 관한 다음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상법 제374조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

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등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상법 제374조의 2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2)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상법 제439조 제3항)

사채권자가 의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의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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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

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 5)

회사는 상법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채권자에 대

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

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

의 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

232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의

기업분할제도가 상법에 도입되면서 기업분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세문

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여 기

업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세제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 분할법인

1) 소멸하는 법인의 청산소득(법인세법 제81조)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

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17)에서 분할법인의

17)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

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이라

고 함)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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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분할대가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

한 법인세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의 합계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분할대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이하

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라고 함)을 갖춘 경우 교부

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

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18)을 갖추어야 한다.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

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

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한 비과세 이외에도 법인세법 제78조에 의한 비과

세가 가능하다.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

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법인세법 제47조)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

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

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될 것.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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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분할법인이 물적분

할에 의하여 신설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이하에서는 ‘법인세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이라고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

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

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

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

되어야 한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

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

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

입하여 과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3)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법인세법 제48조)

회사가 분할(물적분할19)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

19) 물적분할은 분할한 법인이 직접 설립되는 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것으로서 분할 또는 분

할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자본금 및 준비금의 변동이

- 65 -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소득금액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신설분할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

할법인의 자기자본20))

여기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분할대가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

한 법인세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의 합계액

분할대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과세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일정한 요건21)을 갖춘 경우로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99조).

없다. 반면 인적분할은 분할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교부받는 것으로서 자본금 및 준비금

의 변동이 있다.
20) 이러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

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한다.
21)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물적분할의 경

우

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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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법인세법 제46조)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이라

고 함)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토

지와 건축물)의 가액 중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

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

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

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

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

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

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

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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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19조). 또한 이 경우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

120조).

다. 분할법인의 주주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

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

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

그러나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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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1. 의

개정전 상법에서도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이나 우회적 기업분할을 통해 기

업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절차가 매우 복잡

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상

법에서는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기업분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문

제점이 해결되었으나 상법에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하여야 할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가. 기업분할개념의 정립

기업분할의 일반적인 정의는 수 개의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각 영업부문

을 분리하여 기존 또는 신설의 수 개 회사에 이전시키고 그 자신은 소멸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양수회사의 주식을 배분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업분

할은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 또는 재산을 분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구조변경은 모

두 기업분할에 해당한다고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

면 기업분할은 수 개의 영업부문 중에서 일부를 독립된 회사로 이전시키고 분할이 이

루어진 후에도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기업분할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개정 세법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분할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미국식 유형, 프랑스식의 유형, 그리고 우리 나

라의 유형을 비교•검토해 보자22). 미국식의 유형인 spin- off와 split- off는 분할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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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가 존속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식의 불완전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spin- off와

split- off는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분할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반면, 프랑스식의 불완전분할은 이에 대

한 구분이 없다. 또한 미국식의 유형인 split- up은 프랑스식의 신설분할 및 분할합병

(흡수분할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식의 유형인 신설분할과 분할합병(흡

수분할합병)은 자산을 인수한 기업이 신설회사인지 기존회사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반

면, 미국식의 유형인 split- up은 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미국식의 유형이 분할회사 주주와 분할회사 및 양수회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프랑스식의 유형은 순수한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분할을 구분하는 등

회사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상법 제530조의 2에서는 기업분할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제1항에서 회

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가 영위하는 영업부문 중에서 1개만을 분리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서 프랑스식의 불완전분할에 해당한다.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부문 중

에서 수 개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분할기업이 분할

후 소멸할 수도 있고 존속할 수도 있다. 분할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는 프랑스식의 신

설분할에 해당하며, 분할기업이 존속하는 경우는 프랑스식의 불완전분할에 해당한다.

제2항에서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부문 중에서 1개만을 분리하여 존립중의 회

사와 합병하는 경우는 분할회사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서 프랑스식 흡수분할합병

과는 차이가 있다.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부문 중에서 수개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는 분할기업이 분할 후 소멸할 수도 있고 존속

할 수도 있다. 분할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는 프랑스식의 흡수분할합병에 해당하지만,

분할기업이 존속하는 경우는 프랑스식 흡수분할합병과는 다르다.

제3항에서 회사는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22) 여기서 미국식의 유형과 비교한 프랑스식의 유형은 1966년의 상사회사법에 의한 구분이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에 상사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분할과 분할합병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분할’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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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부문 중에서 1개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는 프랑스식 신설분할합병과는 차이가 있다.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부문 중에서 수 개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과 동

시에 합병하는 경우는 분할기업이 분할 후 소멸할 수도 있고 존속할 수도 있다. 분할

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는 프랑스식의 신설분할합병에 해당하지만, 분할기업이 존속하

는 경우는 프랑스식 신설분할합병과는 다르다.

우리 나라 상법상의 구분에 따라 기업분할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가 분

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상법 제530조의 2 제1항)을 분할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회

사와 합병하는 것(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을 흡수분할합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이고, 회사가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것(상법 제530

조의 2 제3항)을 신설분할합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개정상법에서는 기업분할을 분할과 분할합병(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분할의 범위를 매

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분할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상법에 기업분할을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업분할

을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기업분할의 개념을 보다 분명

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할의 경우는 자회사 설립후 모회사가 존속하고 신주는 모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A형), 자회사 설립후 분할회사가 존속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주

식과 교환으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B형), 2개 이상의 자회사 설립후

분할회사가 소멸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C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B형은 미국식 유형인 split- off에 해당하며, C형은 미국식 유형인

split- up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이 기존의 타법인에 합병후 분할회사는

존속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귀속되는 경우(D형), 분할회사의 2개 이상의 사

업부문이 기존의 타법인에 합병후 분할회사는 소멸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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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경우(E형), 분할회사의 2개 이상의 사업부문이 기존의 타법인이 출자한 사업부

문과 각각 합하여 2개이상의 회사를 신설한 후 소멸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귀속되는 경우(F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주보호

개정상법의 주주보호의 절차는 상법상 합병시 시행되고 있는 주주보호의 절차를 기

본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할에만 적용되는 주주보호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개정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분할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할계획서에는 주주를 보호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분할대차대조표를 공시하여

야 한다.

개정상법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상당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제530조

의 11에서는 분할합병의 경우 제37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374조 제2항에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

경 또는 해약 등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상

법 제37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

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상당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보완되어야 부분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정상법에서는 주식의 매수가격

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상법 제374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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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

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

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도록 한다.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이 회계전문가에 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

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때부터 30일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정상법에는 양수회사의 주식의 분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양수회사의 주식

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그 지주비율에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할합병에 있어

서는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교환비율의 공정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된다. 분

할에 대해서 사전개시의 충실, 또는 전문가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조사 등을 통하여

주식교환비율의 실질적 공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다. 채권자 보호

개정상법에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할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채권자가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개정상법에 의해 채권자의 권리가 상당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분할

은 분할회사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세심한

유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채권자의 손실을 가져 올 가능성이 많다.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향후 보완되어야 부분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뿐 아니라 개인 사채권자 및 사채권자단체

로 구성된 사채권자집회의 승인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이 이

루어진다면 사채권자집회는 필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채의 상환기

한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사채권자집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도 분할기업이 계속해서 분할절차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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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프랑스 회사법 제381조에서는 분할기업이 사채

권자집회의 승인이 없어도 분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채권자

집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즉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채

권자도 분할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 자체가 분할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권에 관한 규정은 실효성에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는 기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해서 주주총회 뿐 아니라

사채권자집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주주총회 및 사채

권자집회의 승인이 없으면 분할기업이 계속해서 분할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반면 주주총회 및 사채권자집회의 승인이 있으면 분할기업이 계속해서 분할절차를 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분할에 반대하는 사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2. 의

개정전 세법에서는 기업분할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분할

을 하려는 기업도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로 인해 기업분할을 용이하

게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의 구조조

정은 우리 나라의 사활이 걸린 절대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세법에서는 기

업분할에 대해 세제상 과감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거의 세부담없이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으나 세법에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하여야 할 부분을 검토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분할 요건의 검토

개정세법상 기업분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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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며,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

인이어야 한다. 둘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

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23)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

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셋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은 대체로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두번째 요건

중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비교하여 매우 엄격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법 제355조

에서 주주에 대한 주식의 분배가 비례적으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비과세 기업분할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의 분할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면 비비례적(non prorata)인 분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나. 이월결손금 승계문제 검토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합병의

경우에는 개정전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 개정전 세법에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월결

손금은 계속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조세회피목적

23) 물적분할의 경우는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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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결손법인을 합병법

인으로 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후 2년내에 다시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변

칙적인 역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법인세법 제45조에서는 합병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첫째,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하고, 피합병법인

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이

어야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둘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 주식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합병법인이 승

계된 사업과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합병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분할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분할후 분할기업이 존속하는 분

할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이 남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할후 분할

기업이 소멸하는 분할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합병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가 없다. 다만 분할후 분할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라도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

의 상대방 기업이 둘 이상인데, 이들 기업이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월결손금

을 어떤 기업에 승계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신설분할(프랑스식)

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할후 분할기업이 소멸하는 경우는 기업분할이 2개이상의 기업으로 분할하

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어떤 기업에 승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분할기업은 소멸하고 둘 이상의 기업이 신설되어 분할기업의 사업을 나누어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므로 분할기업의 이월결손금은 둘 이상의 신설법인의 자산의 시장가치

에 비례하여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24).

24) 분할시 자산의 분할에 대해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기업이 분할을 하려는 이유 중

에서 다각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거나, 경영위험을 제거하거나, 적자 영업부문을 분리하

려는 것도 포함되므로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은 분할의 원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 대신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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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적분할의 경우 기업간 배당에 관한 이중과세문제 검토

물적분할의 경우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양수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이다.

양수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또한 법인세 납부후 분할회사에 배

당된 배당소득은 분할회사의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gross - up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수회사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후에 분할회사에 배당된 배당소득도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gross- up 방식과 마찬가지로 분할회사가 실제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를 더하여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귀속법인세

가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귀속법

인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만큼만 납부하도록 하면 이중과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둘째, 분할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이렇

게 하면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없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주에 대한 분할 방법도 규제할 필요가 없음. 주주의 대립관계가 심각하여 내

분상태에 처한 경우 대립집단을 단위로 하여 회사를 분할하고 각 집단을 별개의 회사에 귀

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 이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각각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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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는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전문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기업분할은 다각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주고, 경영위험을 제거해 주고, 경

쟁관계를 해소해 주고, 적자영업부문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이익집단의 대립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분할당사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등의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분할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마침내 1998년 12월

상법과 세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회사분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으며, 회사는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분할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비치, 공시,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분할후의 회사의 책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등 기업분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

우로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구조조정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에 적용된다. 둘째, 분할한 법인의 주주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

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셋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먼저 분할기업에 대한 과세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하는 법인의 청산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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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분할대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

로 계산하도록 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

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셋째, 물적분할

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다음으로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대한 과세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를 과

세이연한다. 둘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또한 이 경우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지원은 다음과 같다.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

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데, 지원요건을 갖

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1998년 12월에 상법과 세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전 상법에 의해 기업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

사의 설립이나 우회적 기업분할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가 충

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반면,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상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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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분할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개정상법에서는 기업분할을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분할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분할을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기업분할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할의 경우는 자회사 설립후 모회사가 존속하고 신주는 모회사에 귀속되는 경우(A

형), 자회사 설립후 분할회사가 존속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과

교환으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B형), 2개 이상의 자회사 설립후 분할

회사가 소멸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C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이 기존의 타법인에 합

병후 분할회사는 존속하고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귀속되는 경우(D형), 분할회사

의 2개 이상의 사업부문이 기존의 타법인에 합병후 분할회사는 소멸하고 신주는 분할

회사의 주주에 귀속되는 경우(E형), 분할회사의 2개 이상의 사업부문이 기존의 타법인

이 출자한 사업부문과 각각 합하여 2개이상의 회사를 신설한 후 소멸하고 신주는 분

할회사의 주주에 귀속되는 경우(F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분할을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

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해야 할 것이며, 양수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

에게 그 지주비율에 배분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분할은 분할회사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뿐 아니라 개인 사채권자 및 사채권자단

체로 구성된 사채권자집회의 승인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채권자집회의 승인이

없으면 분할기업이 계속해서 분할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기업분할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상 과감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회사법에서 기업이 분할을 할 때 자산의 평가를 시가로

할 것인지 장부가격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세법에서 이를 바탕

으로 과세문제를 다룬다면 과세문제는 매우 복잡한 모양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개

정 법인세법에서는 회사법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을 장부가격

- 80 -



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세문제를 매우 간단하게 하였으며, 기업들이 거의

세부담 없이 기업분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세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검

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세법상 기업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

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비교하여

매우 엄격한 것으로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

업의 분할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비례적(non prorata)인 분배

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을 신설하고 분할후 분할기업이 소멸하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소

멸하는 합병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분할의 경우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양수회사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후에 분할회사에 배당된 배당

소득도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개인의 gros s- up 방식과 마찬가지로

분할회사가 실제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를 더하여 법인세가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귀속법인세가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세액

을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만큼만 납부하도록 하면 이중과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2) 분할회사

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없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전에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와 함께 논의했던 기업분할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

나 본 보고서의 발간전에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보고서의 ‘기업분할제도

의 도입방안’ 부분을 부득이 ‘기업분할제도의 도입내용’과 ‘기업분할제도의 보완책’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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